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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3092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2월 10일자(캡처시각)「독고영재 母 

“나하고 같이 죽자…수면제 40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2. 10. 11:36>

 『'별별톡쇼' 독고영재 母 "나하고 같이 죽자…수면제 40알 나눠 먹어"

  기사입력 2018-02-10 10:15:16

  배우 독고영재의 힘들었던 과거와 어머니의 독한 훈육법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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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서 한 패널은 "독고영재는 

고등학교 시절 반항심으로 주먹질을 하고다니며 학교에도 잦은 결석을 하기 시작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알고 독고영재에게 수면제 40알을 건넨 뒤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고 했다더라. 그런데 보통은 '잘못했다'라고 빌어야 하는데 독고

영재는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어머니 말씀을 듣자' 하고 그 수면제를 나눠먹

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했다.

  하지만 늦기 전에 작은아버지가 들어와 두 모자를 구했고, 독고영재는 "오죽하

면 어머니가 같이 죽자는 얘길 하셨을까.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나보다. 이제부터

는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드리지 말아야지"라며 개과천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2110100087080006227

&ServiceDate=20180210> 

※참고 1:

동일한 내용을 다룬 스포츠조선 2017년 6월 9일자 보도

<캡처시각 17. 6. 9. 23:30>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6100100081220005598

&ServiceDate=20170609>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2110100087080006227&ServiceDate=20180210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6100100081220005598&ServiceDate=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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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017년 6월 9일자 스포츠조선 보도에 대한 윤리위원회 결정문

결 정

2017 – 326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6월 9일자(캡처시각)「독고

영재 “母와 동반자살 시도…연탄불 키고 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7. 6. 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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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치미' 독고영재 "학창시절 반항심에 알약 40알 삼켰다"

  기사입력 2017-06-09 14:30:15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독고영재가 어머니와 함께 수십 개의 

알약을 삼켜 죽으려고 했던 사연을 최초로 고백했다. 

  10일 방송되는 MBN '동치미'는 '고집 좀 그만 부려'라는 주제로 방송

인 김현철, 스타강사 김미경, 배우 독고영재 등이 출연해 배우자의 고집, 

자식의 고집 등 

각종 고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에 독고영재는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것 같다. 아마 다들 믿기 

힘들 거다. 사춘기가 고등학교 때 조금 늦게 왔는데, 사춘기 시절 반항

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죽을 뻔 한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당시 내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내

가 아는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수업이 시시하다고 느껴져서 오전수업만 

받고 내 마음대로 하교를 했다. 그리고는 매일 친구 자취방에 가서 놀거

나 동네에서 싸움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

가 귀가한 나를 안방으로 부르셔서 '너 그렇게 사람 구실 못할 거면 나

하고 죽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알약을 40~50개 정도 주셨다"라

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그때 방문을 방 안에서 열쇠로 잠글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안

에서 잠근 후 열쇠를 옷 안에 넣으셨다. 그리고는 '너하고 나하고 죽자'

라고 하시는데, 나도 반항심에 '그래요'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먼저 약을 드신 후 이불 위에 누우시더라. 그래서 나도 약을 먹고 아무

렇지 않게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일어나 장롱 뒤를 

살펴보니 어머니가 연탄불까지 피워 두었더라"라고 생생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독고영재는 "그때 반성을 했으면 됐을 텐데, '나 같은 놈은 차라리 죽

는 게 나'라고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어머니 옆에 누워있는데, 

정신이 아득한 그 순간에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당시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셋째 작은 아버지였다. 작은 아버지가 창문을 깨서 어머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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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구하셨고, 그날 이후 모범생 독고영재로 거듭났다"라고 전했다. 

  이에 독고영재는 "그 사건 이후 '우리 어머니가 참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 또한 나를 무섭게 보셨더라"라며 "사춘기 

시절 내 반항심은 영화배우로 활동했던 아버지 故독고성의 관심을 받기 

위함에서 시작됐다. 촬영 때문에 장시간 집을 비우는 아버지로부터 관심

을 받기 위한 철없는 아들의 철부지 행동이었다"고 고백해 모두의 공감

을 얻었다.  

  한편, '아버지가 배우가 아닌 지게꾼이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한 독고영

재의 속내는 무엇일까? 10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동치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upremez@sportschosun.com』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610010008122

0005598&ServiceDate=2017060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배우 독고영재의 옛 이야기

에 대한 것이다. “고교 시절 반항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약을 먹고 죽자

고 했는데 연탄불까지 피워 놓을 것을 알고 부랴부랴 같은 집에 살던 

작은 아버지를 불러 생명을 구했고, 그 뒤로 모범생이 됐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독고영재 “母와 동반자살 시도…연탄불 키고 

알..」이라고 제목을 올려 ‘동반 자살’에 초점을 맞추고 ‘연탄불’이란 구

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

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6100100081220005598&ServiceDate=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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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TV 프로그램 ‘별별톡쇼’에서 한 패널이, 연기자 독고영재가 고등학

생 시절 방황하니까 그 어머니가 함께 죽자고 해 수면제 40알을 나눠 먹은 사연

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제목에「母 “나하고 같이 죽자…수면제 40알...」이라는 표현을 써 자살 

기도 사실과 그 방법을 공개했다.

  게다가 이는 독고영재가 과거 TV에 직접 출연해 밝힌 내용<참고1>을 패널의 

입을 통해 다시 언급됐을 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당시 보도 내용은 한국신

문윤리위원회 제911차 회의(2017년 7월 12일·참고2)에서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 비록 방송 프로그램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근 7개월

만에 다시 다루면서 마치 새로운 내용인 양 뉴스스탠드에 톱으로 올린 것은 언론

의 주요 책무 중의 하나인 건전한 여론형성에 역행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

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위 원 정 숭 호

장 명 국

박 재 현

장 인 철

김 규 식

강 희

하 윤 수



- 7 -

 9)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

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

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

할 것을 다짐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

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김 영 모

박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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